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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855 1,130

1
거창읍 
대동리

10-50 도 2,423 14 　 거창군

2 "
10-11

(10-63)
대 313 8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62 강경술

3 " 13-51 전 151 151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24 강인섭

4 "
10-64

(10-65)
전 767 280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24 장인숙

5 " 10-70 전 253 253 거창군

6 " 10-67 전 132 132 거창군

7 " 10-69 전 74 74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19 - 6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56호(‘77.04.25)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2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24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대동리 

(소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

창

대

동
소로 2 12

132.

0
8

1,13

0

거창읍 

대동리 

10-50

거창읍 

대동리 

13-67

경고256호

(‘77.04.25)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대동리(소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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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107 구 33 33 거창군

9 " 10-42 도 3,584 97 거창군

10 " 13-67 도 125 88 거창군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 940-35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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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19 - 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2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국농소2길 23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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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19 - 8호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2011. 08. 19)로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제

2013-5호(2013. 01. 15), 제2014-85호(2014. 07. 25), 제2016-3호(2016. 01. 13), 제

2016-42호(2016. 05. 4), 제2016-105호(2016. 10. 26), 제2017-61호(2017. 05. 17)로 변경

승인․고시된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 23.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시행자 : (주)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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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국내에서 유일한 승강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산업 지대를 구축하여 지

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 농공단지 조성 : 308,151.1㎡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면 적 : 308,151.1㎡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7년 6월 30일

○ 착공일 : 2014년 8월 1일, 준공일 : 2017년 7월 19일

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지구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8,151.1 - 308,151.1 100.0

관리
지역

소 계 308,151.1 - 308,151.1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308,151.1 - 308,1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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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승강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308,151.1 - 308,151.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8,151.1 - 308,151.1 100.0 -

산업시설용지 192,103.5 - 192,103.5 62.3 -

지원시설용지 8,051.6 - 8,051.6 2.6 -

공공시설용지 107,996.0 - 107,996.0 35.1 -

도 로 50,986.4 - 50,986.4 16.5 -

주 차 장 3,125.6 - 3,125.6 1.0 2개소

송전철탑 1,107.6 - 1,107.6 0.4 3개소

송전선로 (13,321) - (13,321) (4.3) 중복결정

공원・녹지 41,686.7 - 41,686.7 13.6 -

공 원 12,792.0 - 12,792.0 4.2 근린공원(1), 소공원(1)

녹 지 28,894.7 - 28,894.7 9.4 -

저 류 지 11,089.7 - 11,089.7 3.6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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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광 로 - - - - - - - - - - - -

대 로 - - - - - - - - - - - -

중 로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소 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로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로1-50호선 중로1-52호선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로1-50호선 중로2-43호선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29 중로1-50호선 완충녹지16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로1-50호선 중로1-50호선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로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380-10
일반
도로

-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433
1,345.5 - 1,345.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387
1,780.1 - 1,780.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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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시설

○ 공 원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공원 근린공원 남상면 대산리
2385 12,220.3 - 12,220.3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30 공원 소공원 남상면 대산리
2432 571.7 - 571.7

거창군 고시
제2017-61호
(2017.05.17)

○ 녹 지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2
2,431.2 - 2,431.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40
9,906.1 - 9,90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9
3,604.2 - 3,604.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28
2,309.1 - 2,30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415
5,312.5 - 5,31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88
2,812.2 - 2,812.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9
1,995.7 - 1,995.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남상면 대산리

2377
523.7 - 523.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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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423

446.0 - 446.0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정 3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86

356.7 - 356.7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정 4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남상면 대산리
2394

304.9 - 304.9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공급
설 비

(송전선로)

남상면
월평리
산68

남상면
대산리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3.16)

라) 방재시설

○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420
8,271.6 - 8,271.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남상면 대산리

2378
2,818.1 - 2,818.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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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위 치 면적 (㎡)
합 계 192,103.5 - 192,103.5 -

A1 A1 25,715.3

1 7,478.7

획지내 필지
분할 합병 가능

2 7,506.6
3 6,492.7
4 4,237.3

A2 A2 33,819.9

1 3,215.8
2 3,569.8
3 3,569.9
4 3,570.0
5 3,649.8
6 2,976.3
7 3,520.1
8 3,537.2
9 3,481.3

10 2,729.7

A3 A3 22,932.5

1 5,219.5
2 5,147.3
3 5,010.2
4 4,308.7
5 3,246.8

A4 A4 49,962.2

1 4,089.1
2 4,235.9
3 4,252.9
4 4,252.7
5 4,167.8
6 2,758.9
7 3,941.2
8 4,230.8
9 4,252.9

10 4,252.9
11 4,239.7
12 2,690.0
13 2,597.4

A5 A5 10,574.6
1 4,684.1
2 5,890.5

A6 A6 15,565.4
1 9,582.2
2 5,983.2

A7 A7 7,209.9
1 3,649.7
2 3,560.2

A8 A8 18,143.9

1 4,480.7
2 4,204.4
3 4,729.7
4 4,729.1

A9 A9 8,179.8
1 4,098.8
2 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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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

합 계 8,051.6 - 8,051.6

B1 B1 1,869.8
1 868.0

획지내 필지
분할 합병 가능

2 1,001.8

B2 B2 6,181.8

1 737.3
2 1,015.9
3 982.0
4 969.7
5 963.4
6 1,513.5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산업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A4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 A5, A6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 A7∼A9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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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 A3, A4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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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5, A6
A7, A9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 A8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연구개발업(M7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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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B2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마.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공원21(근린공원)
■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 고

총 계 　- 12,220.3 1,371.1
시설율:11.2%

(법정40%이하)

기반시설 도로, 광장 1,311.3 1,311.3

조경시설 정자 18.3 18.3

휴양시설 연식의자 13.5 13.5

편익시설 전망휴게소 28.0 28.0

녹지 및 기타 녹 지 10,849.2 -
녹지율:89.9%

(법정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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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고

총 계 12,220.3 1,371.1 　

기반
시설

소 계 1,311.3 1,311.3 　

- 도로(소계) 878.3 878.3 　

가 광장(소계) 433.0 433.0 　

가-1 다목적광장 328.0 328.0 　

가-2 진입광장 43.0 43.0 　

가-4 휴게광장 62.0 62.0 　

조경
시설

소 계 18.3 18.3 　

② 정자 18.3 18.3 　

휴양
시설

소 계 13.5 13.5 　

④　 연식의자 13.5 13.5 　

편익
시설

소 계 28.0 28.0 　

다 전망휴게소 28.0 28.0 　

녹지 및 기타
소 계 10,849.2 - 　

- 녹 지 10,849.2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2.0 69.5 144.5 진입로 가-2광장 가-1광장

기정 소로 3 2 4.0 152.0 608.0 진입로 경계부 가-1광장

기정 소로 3 3 2.0 63.0 125.8 연결로 소로3-2 가-4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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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30(소공원)
■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 고

총 계 -　 571.7 91.1 시설율:15.9%
(법정20%이하)

기반시설 도 로 74.8 74.8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16.3 16.3

녹지 및 기타 녹 지 480.6 - 녹지율:84.1%
(법정60%이상)

■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비고

총 계 571.7 91.1 　

기반
시설

소 계 74.8 74.8 　

- 도로 74.8 74.8 　

조경
시설

소 계 16.3 16.3 　

① 사각파고라 16.3 16.3 　

녹지 및 기타
소 계 480.6 - 　

- 녹 지 480.6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1.8 7.0 12.6 진입로 경계부 파고라

기정 소로 3 2 1.8 16.4 29.6 연결로 파고라 녹지

기정 소로 3 3 1.8 8.2 14.8 진입로 경계부 소로3-2

기정 소로 3 4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기정 소로 3 5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7.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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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9- 호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73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2020년 시행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0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

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7일

거 창 군 수

r 신청기간 : 2019. 1. 17. ~ 2019. 2. 15일까지

r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r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r 지원조건․자격․방법 등 : 2019년도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참조및제출기관문의

※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서도 확인 가능

r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r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거창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창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 940-8123】

r 대상사업 : 151개 농림축산식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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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분야(22) 】
 Ⅰ.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15)

       1. 관광농원

       2. 귀농귀촌교육지원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4. 농어촌민박

       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6. 농촌다원적자원활용(다원적자원활용)

       7. 농촌다원적자원활용(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9.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사업 안내서

       10. 농촌집고쳐주기

       1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2.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13. 일반농산어촌개발

       14.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15.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Ⅱ. 농촌복지증진(7) 
       16.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

       17.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사업

       18.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19.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20.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2.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 농업분야(32) 】
 Ⅰ. 경쟁력제고(7) 

       23.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안내서

       24.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5. 농업법인 취업지원

       26.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사업

       27. 도시양봉지원

       28.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29.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공모지원

 Ⅱ. 생산기반확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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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ㆍ유통 산지조직 육성

       3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32. 농업기반정비사업

       33.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34.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35. 2019년 농촌용수개발사업 안내서

       36.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

       37. 수리시설개보수

       38.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3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4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2.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Ⅲ. 농가경영안정(9)
       43. 경관보전직불(지자체)

       44. 경영이양직접지불금

       45. 농기계임대

       46. 밭농업직불금

       47.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4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49. 농업자금이차보전

       50. 조건불리지역직불금

       5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Ⅳ. 국제협력협상(2) 
       5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53.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Ⅴ. 기술개발(1) 
       5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식량분야(4)】
 Ⅰ. 경쟁력제고(3) 

       55. 고품질쌀유통활성화

       56.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5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Ⅱ. 생산기반확충(1) 
       58.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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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야(20)】 
 Ⅰ. 경쟁력 제고(7) 

       59. 말산업육성지원사업

       60. 신품종 벌 보급지원

       6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62. 축사시설현대화(민간)

       6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64.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사업

       65. 축산자조금 운영사업

 Ⅱ. 생산기반확충(8) 
       66. 가축분뇨처리사업 개요

       67.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68. 가금밀집지역 개편

       69.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7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7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7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Ⅲ. 축산농가경영안정(1)
       74. 친환경축산직불사업

 Ⅳ.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2) 
       75.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76.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Ⅴ. 축산물안전관리(2)
       77. 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사업

       78.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사업

【 식품분야(13) 】 
 Ⅰ. 경쟁력 제고(3) 

       79. GAP생산여건 조성

       80.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81.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Ⅱ. 생산기반확충(5) 
       82. 전통주산업진흥사업

       8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8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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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86. 향토산업육성

 Ⅲ.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5) 
       87. GAP 안전성 분석 지원

       88.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89.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90.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사업

       91.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 유통원예분야 (41)】
 Ⅰ. 경쟁력제고(4) 

       92. 과실브랜드 육성 

       93.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94.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9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개요

 Ⅱ. 생산기반확충(19)
       96.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개요

       97.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98.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99.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00.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10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102. 과원규모화

       103.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104.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자치단체)사업

       10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06. 시설원예현대화

       107.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08. 유통시설현대화

       109.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11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사업

       111.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사업

       112.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113.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11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Ⅲ.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18) 
       115.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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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17. 공판장(청과)출하촉진(융자)

       118. 과일간식

       119.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12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121. 농산물수매지원사업

       122. 2019년 도매시장출하촉진(융자) 개요

       123.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24.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사업

       125.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사업

       126.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127. 자조금지원사업 안내서

       128.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129.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130. 직매장 지원

       131. 채소가격안정지원

       132. 화훼유통개선지원

【 산림분야(19)】
 Ⅰ. 생산기반확충(8) 

       133. 조림사업 개요

       134. 정책숲가꾸기사업 개요

       135.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개요

       136. 양묘시설현대화 

       137.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138.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39.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40. 수출기반구축

 Ⅱ.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7) 
       141.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142.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14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44.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

       145.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14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47.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Ⅲ. 경쟁력제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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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개요

       149.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개요

       150. 산림조합 특화사업 개요

       15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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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제2019 - 호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

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

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비 : 금272,920천원〔자부담 40% 제외〕

2. 지원대상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농업인 다만,

행정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3.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4. 지원조건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설치비의 60%(자부담 40%)

5. 지원 우선순위

가. 광역화(연접 2농가 이상)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탈락한 지역

라.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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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18. ~ 2. 18.(30일)

나. 접 수 처 :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다.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단, 임대차계약서, 광역사업(연접2인이상)신청 동의서는 해당자 작성

7. 기타사항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기 지원받은 자의 경우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전기울타리시설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미등록업체에서 사업 시행시 보조금 지급하지 않음.

8. 문의사항

가. 거창군청 환경과(☎940-3763)

나. 읍사무소 환경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 또는 개발담당

붙임 : 신청서 1부. 끝.

2019. 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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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광역(연접2인 이상)설치 신청자는 동의서 첨부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현지조사 è 검 토 è 결재 è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거창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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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9 - 98호

거창군 금고은행 출연 협력사업비 공고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거창군 금

고은행 출연 협력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 협력사업비

(단위 : 백만원)

금 융 기 관 명
연 도 별

비고
계 2019 2020 2021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390 130 130 130

경남은행 거창지점 75 25 25 25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함.

2.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50)



- 30 -

거창군 공고 제2019- 호

2020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신청 공고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

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신청을 공고하오니 2020년

도에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등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01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 지원대상 :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법인 또는 단체)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 업 비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등

나.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비․장비구입

비 지출 가능

5. 신청기간 : 2019년 3월 15일까지

6. 신청 절차 및 양식 : 붙임 사업지침서 참조

7. 향후계획 : 경상남도 사업신청자 추천(2019. 3. 29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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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2018. 9.

농촌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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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2018) 변 경(2019) 변경 사유

사업유형

①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②복합형

③소득사업유형

①사회서비스제공형

- 돌봄, 교육, 고용

등 제공(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동 사업에

지출할 것

<삭제>

②소득사업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업유

형을 일원화함
*관련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

우만 지원 가능

-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도 심

사위원회에서 사업계

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

우만 지원 가능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

법인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설립일 1년 이내,

출자금 1억 미만 농업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농촌공동체회사(사회

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

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청년층의 농촌공

동체회사 창업 촉진
*관련사업: 행정안전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실시(‘18신규,

17개소)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공통)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공통)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

○컨설팅 비용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

‘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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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마케팅․홍보 등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유형에 한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개발․마케팅․홍보․

컨설팅, 인건비 등

- 단, 소득사업유형은

청년(만 39세 이하),

신중년(50~60대)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한함

○농촌공동체회사의

청년, 신중년고용 지원

<신설>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시설비․장비구입비

○사업 목적 내에서

수요자의 시설비․

장비구입비 지원

의견 반영

<신설>

○(창업비)농촌공동체

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

- 시장조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청년층의 농촌공

동체회사 창업 촉진
*경진대회 입상자(11월)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자금사용 용도 확정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

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

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

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

(반기별)

○ (좌동)

<신설> - 사업비 조정금액이 ○균특회계(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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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시․군에서변경승인

- 동일 지역(시․도 또는

시․군) 내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역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상위 지자체 및 농림

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즉시)

-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체류중사업비조정

사유 발생 시, 필요최소

한의 수준에서 선 집행

후 사업계획 변경 허용

자율편성) 사업임

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유지

하는 수준에서 지

자체 자율성 확대

지원한도

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기간: 유형별

상이(최대 4년)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기간: 유형별

상이(최대 5년)

-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삭제>

○균특회계(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기간 확정

○타 사업과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간 확대
*마을기업 3년
*사회적기업 5년
*자활기업 5년(인건비)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 혜 영
사무관 김 경 은

044-201-1571
044-201-1572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부 장 김 기 진
담당자 김 경 동

031-299-7881
031-299-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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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지특회계)

17,700 3,300 1,891 1,540 계속

국 고(50%) 8,850 1,650 945 770

지방비(25%) 4,425 825 473 385

자부담(25%) 4,425 825 473 385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농특회계)

810 135 135 219 계속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

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사업 유형

❍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

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

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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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해당하

는 지역을 의미

-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

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

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

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 사업 유형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

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

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

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
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②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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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교
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출
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동 사업 대
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제한요건
- 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
에서 배제(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

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

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 불가

❍ 선정우선순위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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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

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

건비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

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소득사업유형은 청년(만 39세 이하) 및 신중년(50～60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에 한함

* 인건비는 ’19년 최저임금 기준(8,350원/1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유류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에 소요된 유류비에 한하며, 오피넷(www.opinet.co.kr)의 유가

정보, 출장거리, 유종별 차량 연비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산출

❍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

비․장비구입비 지출 가능

❍ (창업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
- 시장조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 동일 지역(시․도 또는 시․군) 내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변

경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역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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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즉시)

-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 체류 중 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 집행 후 사업계획 변경 허용

5. 자금재원 및 지원 형태

❍ 자금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별 상이(최대 5년)

- 사회서비스제공형(5년), 소득사업유형(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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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20년도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지침 통보
(농식품부, ‘18.12월)

⇩
사업 홍보 및 공모
(시·군, ‘19.1～3월)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시·군, ～‘19.3월)
⇩

적격심사 및 추천
(시·군→시·도, ‘19.3～4월)

⇩
사업자 심사

(시·도, ‘19.3～4월)
⇩

예산 요구
(시·도→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19.4.27일)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

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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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전년도 3월)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

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전년도 3～4월)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27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19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3.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3～4월)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시․도는 그 결과*를 공문으로 농림축산식품

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전년도 12월)

* 선정 결과, 심사평가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등(pdf 파일로 별도 메일 제출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

도별 자금 배정(3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

급액 확정(3월)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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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 대해 사

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8. (기타) 관련 사업

❍ ‘19년도부터 농촌공동체회사(’11년 사업대상자부터)에 대해 사회적경제조직 전문

서비스 지원 바우처 지원 예정

- 회계, 세무, 법률, 노무서비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용료 등을 지원

하여 경영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업체당 200만원(연간)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신청 문의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031-299-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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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6년 명

’17년 명

’18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18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청년등고용

(수, 금액 등)

’16년
’17년
’18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

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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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청년, 신중년 고용계획 ※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8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8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19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 내 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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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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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

택

(B)

(30)

신

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분 60명이상59~40명39~20명19~10명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점수를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

속

일자리
창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구분 100%이
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구분 100%이
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
공헌활동목표달성실적을 평가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

택

(B)

(30)

신
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
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
가능성기여여부, 계속지원시
자립가능성여부  

합계(A+B)(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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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제공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
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

택

(B)

(30)

신

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

속

제공금액
(20)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 0 0 % 이
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돌봄․
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해 지
출하는금액의목표달성도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평가

선

택

(B)

(30)

신

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비교하여적정한지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마련
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

속

지속성
(2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사업지속가능여부

공익성
(10)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취약계층에
대한복지제공정도

합계(A+B)(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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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이행점검표

1. 점검대상 현황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2.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3. 예) 포장재 구입(10백만원) :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떡 상품에 대한 포장재 구입

2. 관리 실태 점검(농식품부)

점검 분야 점검 기준 비 고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사일 : ’19. XX. XX

◦ 심사 순위 :
심사 적정성(순위 내) ○,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당초 사업계획
준수 여부

○, ×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특히
점검할 필요

3.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5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7월 홍보(홍보 시기 변경)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시제품 개발

6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축제 취소에 따른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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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실태 점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9년 계획 ‘19년 실적(6월말 기준)

계 획 소요액 실 적 집행액

예) 포장재 구입 재료구입및제작 20 재료 구입 10

예) 반찬 배달 50가구(월 4회) 10 50가구(월 4회) 4

5. 미추진 사업 향후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

6. 건의사항 등

가. 농촌공동체회사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나. 지자체 담당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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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7 ’18(A) ’19(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
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

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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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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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Ⅰ.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계

획

실

적

도 비 시군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Ⅱ.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제공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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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평가결과는평가지표를참고하여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도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19.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

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

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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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9-104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공고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체험마을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과 마을홍보 사무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

니다.

2019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사무장

○ 근 무 지 : 위천면 수승대체험마을

○ 채용인원 : 1명

○ 채용기간 : 2019년 2월 1일 ~ 계약만료시까지

2. 담당업무

○ 마을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활동 지도

○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회계․고객관리, 마을사무 관리, 주민교육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자격요건,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과 경력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정

4. 채용자격 기준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상근직 근무가 가능하며,

체험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관광학과 졸업자 및 관련 직종 경험자, 농업인 자녀 등을 우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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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제한 : 접수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2019. 1. 30.(수) / 10일간

○ 접수처

- 접 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

- 접수방법 : 응시지원서와직무수행계획서를작성하여 1. 30.(수)까지접수

①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 1층귀농귀촌담당으로 제출 / 공휴일 제외

② 이메일접수: ninalee67@korea.kr / 공휴일 가능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 통보 : 2019. 1. 31.(목) /개별 통보

○ 면접시험일시, 장소 : 2019. 1. 31.(목) 15:00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7. 제출서류

○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붙임 서식

○ 사진 2매 : 지원서 제출전 6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를 응시원서에 붙임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매 분량이내 - 붙임서식)
○ 자격증, 수료증,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근무지별) 각 1부

8.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합격등록 포기시는 차순위 자로 합격결정

○ 보 수 : 월 1,750천원

○ 기타 문의사항 : 위천 수승대체험휴양마을(010-9822-2023)로 문의

※채용에 관련한 사항은 귀농귀촌담당(055-940-8163)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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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생년월일          (만 세)

[별지 제1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

①응시
번호

신청자
②성 명

(한 자)
③주민등록
번 호 (만 세)

⑤사 진

(3.5㎝×4.5㎝)
④최종
학력

학교(졸업,중퇴)

⑥ 주 소

⑦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⑧ 자격증

⑨ 주요경력

병력관계 거창군전입일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아니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명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면서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절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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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내 용

                                                                    2019. .

작성자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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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19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

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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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마을종합관리시스템(RUCOS)내마을자료관리, 회계․

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

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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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6호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에 따라,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거 창 군 수

1. 신청기간 : 2019. 2. 1. ～ 4. 30. * 논이모작 : 2. 1. ~ 3. 8.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 쌀고정 :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밭고정 :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 50만원/ha

○ 조건불리 : (농지 ) 65만원/ha, (초지 ) 40만원/ha

○ 쌀변동 :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과

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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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쌀고정 : ‘98~’00년동안논농업에이용된농지에서논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등

○ 쌀변동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 밭고정 : ‘12~’14년동안밭농업에이용된농지에서밭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등

○ 논이모작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

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

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

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

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

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

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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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2019년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선정 결과 공고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 ‧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2019년 조건불리지역 대상 법정리 내역>

시 군 읍 면 법정리(40개소)

거창

가북 몽석, 해평, 중촌, 용암, 우혜. 박암

고제 봉계, 봉산, 개명, 궁항, 농산

남상 둔동, 진목, 임불, 전척, 춘전

남하 대야, 무릉, 둔마, 양항

마리 고학

북상 산수, 소정, 병곡, 갈계, 월성, 창선

신원 덕산, 수원, 양지, 구사, 대현, 청수, 과정, 와룡, 중유

웅양 산포, 군암

주상 남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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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비 변동사항>

시 군 읍 면
추가

(00개)

제외

(00개)

기타

(00개)

비고

(변동사유)

해 당 없 음

2. 제도변경 사항

구분 2017년까지 2018년부터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조성 시‧군별 자율조성

기금조성 비율 20%이상 시‧군별 최소적립비율 결정

*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기존용도대로 사용

○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적립비율 자율결정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

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

3. 2019년 거창군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사항

구분 결정사항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미조성(마을별 자율조성)

•최소 기금조성 비율 0%

4.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2019. 2. 1. ∼ 4. 30.

*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농업인등은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마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간내 사

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추가 제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또는주민등록지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 지급단가: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64 -

□ 신청자격: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

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

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